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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회부경위

  ❍ 의안번호 : 제37호

  ❍ 제 출 자 : 최명수의원 등 3인

  ❍ 제 출 일 : 2026. 4. 8.

  ❍ 회 부 일 : 2026. 4. 8.

2. 제안이유  

  ❍ 금산군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

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

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  m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 1조, 제2조)

  m 지원사업 및 대상자(안 제5조, 제6조) 

  m 신청 및 선정(안 제7조) 

  m 협력체계 및 지도․감독(안 제8조, 제9조) 

4. 참고사항

  m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, 제86조, 제88조

  m 비용추계 : 해당없음 

  m 입법예고(2026. 4. 9. ~ 2026. 4. 16.) : 제출의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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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검토의견

  ❍ 본 조례안은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한 

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

소득 증대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것 임.

  ❍ 또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 제정에 특별한 

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
